
L G정유, 돈 눈멀어 여천바다 …
발생단계에서부터관련기관장들의잇따른구속, 피해보상액산정을둘러싼이해당사자간의불

불만으로오랫동안그해결의실마리를풀지못하고있는씨프린스호기름유출사고는정부의

적이고능동적인해결책미비, 양보와타협에의한해결능력부재, 기업의안일무사등이한데

러진총체적위기의산물로지적되고있다.

프린스호사고는수습과정에서마지막단계인보상액을둘러싸고이해당사자간이견으로원만

의가도출되지않을경우소송에의한배상이불가피한상황에까지다다르고있다.

사고발생1년2개월동안원인과책임문제만언급됐을뿐사실상뚜렷한결과가없는셈이다.

지역주민들의소득감소에따른생활고는점점높아지고있으며이로인한불만은분노로뒤바

있다.

정치적인문제로까지비화된여천공단주변지역의환경오염문제와일직선상에놓여있어자칫

연계될경우지역적인시비로발전될가능성도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씨프린스호기름유출사고때바다로흘러든기름의양이애초정부발표치의7배를넘는것

밝혀져정부가사고를축소하려고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일고있는것도큰영향을미칠

이다.

해양경찰청의씨프린스호사고최종

보고서와해양수산부의국정감사자

료등에따르면, 95년7월 2 3일전남

여천앞바다에서좌초한 1 4만톤급

유조선씨프린스호에서흘러나온

벙커A·C유와원유는모두 5 0 3 5톤

인것으로밝혀졌다.

이것은정부가공식발표한 7 0 0여톤

의7배를넘는양이다.

여수해양경찰서가 9 5년 1 2월5일해

양경찰청에제출한사고최종보고

서에따르면사고발생직전배에는

원유8만 6 8 8 6과연료인벙커C유

1 3 9 5톤, 벙커A유 1 0 0톤이있었으나

거둬들인양은원유8만2 7 3 0톤뿐이

었다.

이에따라원유 4 1 5 5톤을포함한 5 0 3 5

톤의기름이바다로흘러든것으로

추정된다고밝혔다.

해양부의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정

부는피해보상주체인국제유류오염

피해보상기금에유출량을벙커C유

7 0 0톤으로줄여보고했고, 이를바탕

으로8월부터배상협의를벌이고있

다.

문에어민들은실제피해규모보다훨씬적은선에서배상액이결정되게됐다.

이런점이씨프린스호사고에대한배상문제가원만한합의를통해매듭지어지기어려운이유

피해신고액 손해사정금액산정건수분

업

양식

식(가두리)

양식

식

업

업

망

현망

망

업

업

시설물

수료손해

공부문

58 308 152

81 899 495
8 662 249
1 175 585
1 997 747
9 483 100
2 731 085
3 952 765

4 796 695
13 041

15 418 860
5 212 841
4 914 000
3 572 596

454 299
215 050
244 530
12 330

6 363 380
287 247

209 715 048

7 806 554

36 642 077
1 226 800

454 904
207 108

2 395 138
688 210

1 432 929

784 002
6 520

1 254 282
953 009

1 414 524
762 246
148 093
120 250

74 649
6 649

1 425 653
287 247

58 090 850

37건

769
141

57
54
66
22

331

118
7

22
173

26
13
1

33
7
4
1
7

1 888

지역어업별손해사정현황
(단위: 1000원)



이 L G칼텍스정유와국제기금측과의배상액협의가원만히이뤄지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져

들의피해배상을둘러싼마찰은장기화될위기에처해있다.

씨프린스호기름유출사고는 9 5년7월 2 3일여천군남면

연도리소리도앞바다에서태풍「페이」로인해피항중

이던싸이프러스선적씨프린스호( L G해운소속 1 4만

4 0 0 0톤급유조선)가기관고장으로좌초되면서비롯됐

다. <관련기사본지 9 5년8월2 8일자참조>

유류유출량은연료용벙커C유 7 0 0톤(원유적재량8만

3 0 0 0톤)이며, 이로인한해양오염은사고지점에서반경

4 0 k m까지확산됐다.

피해규모는인근 3 8개어촌계 2 5 4 7호, 1888건으로공동

3 7건, 양식1 0 8 7건, 육상양식2 2건, 어선 5 4 4건, 구획 1 2 5

건, 정치망2 2건, 기타 5 1건등이주요피해대상으로알

려졌다.

신고액만도 2 0 9 7억원(사고당시 1 9 8 0억원, 2차조사시 2 0 3 0억원)으로여천군과경남해역일대에

한피해를동반한초대형해양오염사고로발전했다.

린스호기름유출사고에따른피해액산정은그피해규모가워낙크고, 어민과정부당국의의견

심해결국어민과수협이공동으로선정한고려검정공사에의해피해조사기준이설정되기에

렀다.

결국 9 6년3월

3 0일고려검정

공사에 의해

확정된피해액

은 5 8 1억원으

로피해신고액

의 2 7 %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5월6일

국제기금에피

해배상액이청

구됐으며, 현재

는국제기금과

L G칼텍스정유

배상액협의가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

오염방지는주로유출류방제작업이대부분으로사고발생8일만인7월3 1일완료됐다.

나연안부착유방제작업등은총 1 5 4개소, 연장4 6 . 7 k m에걸쳐 1 2월까지5개월동안계속됐다.

간동안민간인을포함 1 5만7 0 0 0여명이동원됐으며, 장비는헬기 4 3대, 선박 1 7 0 6척, 방제선 1 7 3

을포함총 1 3 0 1대가동원됐다.

출유제거를위해유처리제560kl, 유흡착포 4 2 3톤, 오일휀스20,322m, 비닐포대1 0만4 0 7 4대, 헝

599kg, 가마니 8 2 0단등이사용돼사고의규모를짐작케했다.

수습책의일환으로이뤄진정부의지원조치사항을보면, 영어자금 3 0억원(저리 5 % )의특별배

상환연기( 2 ~ 3년)를비롯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대한6개월납부연기등의세제지원,

비4억원, 학자금2기분면제, 수산양식사업지원8억원등이다.

미당규격
중량( g )

사고당시
시장가격

9 5년8월
위판단가

9 5년9월
위판단가

9 5년1 0월
위판단가

9 5년1 1월
위판단가

사고후
평균가격

시장가격
하락금액

도매가
하락률

400
450
500
550
600
400
450
500
550
600

7 800
8 700
9 900

10 400
11 000
8 100
9 300

10 500
11 300
12 000

7 000
7 000
8 000
8 500
9 000
6 500
7 000
7 300
7 500
8 000

6 500
7 000
7 300
7 700
8 000
5 500
6 500
7 500
7 600
7 800

5 000
6 500
6 800
7 500
7 500
5 500
6 500
7 000
8 000
8 500

7 000
7 800
8 000
8 300
8 500
7 000
7 300
7 500
8 000
8 500

6 375
7 075
7 525
8 000
8 250
6 125
6 825
7 325
7 775
8 200

1 425
1 625
2 375
2 400
2 750
1 975
2 475
3 175
3 525
3 800

18.3%
18.7
24.0
23.1
25.0
24.4
26.6
30.2
31.2
31.7

·여천지역양식어류가격하락추이
(단위: 원/ k g )

S D R 환산액분

임한도액

임한도초과액

AL 한도액

계

14 000 000
46 000 000
60 000 000

120 000 000

164
504
704

1408

린스호유류오염피해배상능력현황
(단위: 억원)

 (국제통화기금의특별인출권) 계산단위: 국제통
금의1특별인출권에상당하는금액 ( 1특별인출권
1 . 4 5달러)



수빅만으로이동하는데성공했다. 이과정에서 1 1월2 9일기관이유실됐으며, 12월 2 7일 1 4 2 0톤의

을재인양했다.

그러나선체의경우필리핀영해

상으로이동해가는도중침몰, 인

양을포기하는등초대형유조선

에대한선체처리과정에서또한

번의문제점이노출됐다.

유류와유류오염피해관계는유류

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2조에규정

되어있다.

유류는선박에서화물로써운송되

거나선용유로서사용되는원유,

연료유, 윤활유등지속적탄화수

소광물성유로서대통령이정하는

것이며, 유류오염피해는유출또

는배출된장소에도불구하고선

박으로부터유류가유출돼초래된

오염에의하여선박외부에서발

생한손실및손해, 방제조치의비

용및방제조치로인한추가적손

실및손해를말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은 7 1년이의해

결을위한국제적보상기구인「국

제기금협약」이탄생(본부런던 : 9 6

년9월현재 5 7개국가입)되면서본

격화됐다.

우리나라는 9 3년3월8일국제기금

협약에가입했으며, 이에따라선주

책임한도액초과분에대한피해

보상을국제기금에청구할수있

게됐다.

여기에 L G칼텍스정유가국제정유

회사끼리공동출자한크리스탈협

정에가입하고있어초과분에대

한보상청구가가능한것으로알

려졌다.

씨프린스호유류오염피해에따라

배상받을수있는금액은총 1 4 0 8

억원정도로이중선주책임한도액

은약 1 6 4억원, 선주책임한도초

과액( I O P C )은 약 5 0 4억원, 크리스

탈한도액은약 7 0 4억원정도로예

고있다.

오염손해배상청구는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1 1조에따라유류오염손해가발생한날로부

단가/ h a 피해율 소득률 손해산정액면적( h a )명

S h i n h u n g )

H w a s a n )

J e d o )

C h a b o n g )

Y o s u k )

T u n b y o n g )

C h o b a l )

N a n g d o )

K u n n a e )

K u l j o n )

T a e p o )

Y u l r i m )

m p o )

H a h w a )

T u r a )

H o e n g g a n )

N a b a l )

W o o h a k )

S o n g g o )

S h i n b o k )

C h a k u m )

S o n g d u )

( H a m g u m i )

W o l h o )

H w a t a e )

S o n g d o )

W o l h a n g )

H o j o n )

Y o n d o )

Y o k p o )

A n d o )

( S e o g o g i )

( D a e s o y o )

( C h i k w o n p o )

S h i m m i )

C h a n g j i )

T u m o )

2 746
2 784
3 386
2 705
2 648
2 312
2 271
2 331
3 240
2 656
3 535
3 476
3 543
2 419
3 650
3 645
3 434
4 131
3 596
3 445
3 619
3 638
3 532
3 579
3 562
2 934
3 506 
3 653
5 626
5 798

5 448
5 540
5 078
4 758
3 693
4 406
4 489
3 562

11/12
11/12
11/12
11/12
11/12
10/12
10/12
10/12
10/12
9/12
9/12
9/12
9/12
9/12

13/12
13/12
13/12
13/12
13/12
12/12
12/12
12/12
12/12
12/12
12/12
12/12
11/12
11/12
15/12
24/12

15/12
15/12
15/12
15/12
14/12
14/12
14/12
14/12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83.0

50
85

81.6
40
10
65
50

170
114
149
50
55
36

86.2
32
73

28.5
60
23
60
30

23.8
42.1

72
80
25

40.7
50
90
40

130
59

173
25

101
49.5

60
58
91

2 428.4

104 462
180 043
210 216
82 322
20 146

103 943
78 538

274 086
255 474
246 350
110 026
119 009
79 398

129 802
105 022
239 254
88 000

222 867
74 368

171 561
90 113
71 865

123 418
213 418
236 516
60 880

108 566
138 966
525 327
384 987
910 314
333 485
994 360
131 710
498 578
177 014
255 988
252 117
313 877

지역어촌계별공동어장피해현황
(단위: 1000원)

7 806 554 

어장의h a수는면허지및비면허지관행어업포함.



린스호유류오염피해에대한사실조사는8월2 1일부터9월3 0일까지 4 0일간에걸쳐이뤄졌다.

피해해역에대한영향조사는 1 1월1일부터4일까지이뤄졌으며, 조사기관은어업인측에서고려

공사와수협이, 가해자측에서영국 P & I의국내대행사인협성검정공사를비롯국제오염보상기

L G해운에의해이뤄졌다.

방법으로는어촌계에서수협에신고한금액을근거로현장실사를통해실시됐으며, 사고해역의

동식물폐사율, 저질변화상태에대한수중조사가중점적으로실시됐다.

9 6년2월3일어업인측의조사용역기관인고려검정공사가피해조사에대한용역결과를통보, 피

고액의 2 1 . 5 %인 5 2 1억원(전남4 3 0억원, 경남9 1억원)의조사검정액을발표했다.

나2월 2 2일피해액산정시단가적용과공동어장피해기간이짧게산정됐다는지적을받고충정

사무소와조정협의에들어가어민들의불리한점을일부개선하기도했다.

과수협측의피해보상에따른입장은일단조사기관을고려검정공사로선정한만큼고려검정공

서나온결과를토대로가해자측과배상협상을벌여나가겠다는것이다.

어민들은공동어업 3 7건( 5 8 3억원)을비롯, 어류양식(가두리) 769건( 8 1 9억원), 전복 1 4 1건( 8 6억

피해신고액 손해사정합계품 명 건 수

홍합및시설

홍합및시설

홍합및시설

홍합및시설

시설물

시설물

홍합및시설

홍합및시설

시설물

양식피해현황
(단위: 1000원)

23건
7
1
1
1
4
7
9
1

54

167 280
46 950

157 500
9 600

1350 000
4 500

134 000
92 877
35 040

1 997 747

70 330
14 075
39 025
5 125

11 025
1 337

42 770
13 071
10 350

207 108

피해신고액 손해사정합계품 명 건 수

시설물

시설물

시설물

식피해현황
(단위: 1000원)

45건
7
5

57

676 848
170 000
328 737

1 175 585

113 429
15 225

326 250
454 904

피해신고액 손해사정합계품 명 건 수어촌계수

8

3

1

7

8

8

1

합계

전복

피조개

새고막

바지락

키조개

피조개

다시마

제1종양식어업피해현황
(단위: 1000원)

8건
4
2
9
8
8

27
66건

3 273 320
229 070
315 000

2 031 500
2 736 000

648 000
250 210

9 483 100

93 375
25 522
13 072
54 282

1 915 200
211 680
82 006

2 395 138

피해신고액 손해사정합계품 명 건 수어촌계

호 전

월 호

나 발

화 태

장 지

송 고

직원포

안 도

안 도

안 도

심 미

연 도

신 복

합 계

전복

전복

광어

전복

전복

전복

전복

광어

전복

우럭

전복

전복

전복

육상양식피해현황
(단위: 1000원)

3건
1
1
1
2
1
1
1
5
1
2
1
2

22

192 000
490 000
39 000

572 000
49 875

325 300
25 000

157 860
285 800
40 000

496 400
7 350

50 500
2 731 085

90 000
71 400
21 560

120 500
8 650

36 300
15 000

140 000
89 250
40 000
37 700
2 400

15 450
688 210



적으로어민과수협측은고려검정

의 5 8 1억원상당의손해사정금액이

제로인한2차오염피해(해양생태

화에따른장기적인피해등)를

하지않은상태에서제시된것으로

이있으나신고액을현실적으로조사한다는것이많은시간과비용을초래할가능성이많아조

상차원에서고려검정공사의산정액을받아들이는쪽으로합일점을찾아가고있는것으로보인

어민들의이같은방향설정은어획

예년의 3 0 ~ 5 0 %에도미치지못하

실속에서최초신고액만을고집하

기배상이이뤄지지않는다면사실

보다실이많다는분석에따른것

피해신고액 손해사정합계건 수

망피해현황
(단위: 1000원)

18건

38
21
9
4
6
5
1
1

15
118

71 733
116 470

2 841 874
56 220

414 000
30 398

714 000
360 000
24 000

168 000
4 796 695

149 396
315 393
139 655

35 911
15 960
39 901
19 950
3 990
3 990

59 852
784 002

감가상각단가손해산정액수량성명 피해구분어촌계

연 도

대소여

대소여

대소여

합 계

선착장시설물손해사정현황
(단위: 1000원)

윤안식

대유마을

소유마을

여천마을

작업대

부자

로프

인건비

부자

로프5부

로프9부

인건비

부자

로프5부

로프9부

인건비

부자

로프5부

로프9부

인건비

20개

60개

6마루

10명

18개

3마루

4마루

3명
9개

1마루

2마루

2명
9개

1마루

2마루

2명

180
8

60
50
9

27
114
50
9

27
114
50
9

27
114
50

3 600
468
360
500
162

81
456
150

81
27

228
100

81
27

218
100

6 649

개량식대모망 대모망 소대망수입및지출내역

어업수입

출어비

어구비

연료비

용기대

얼음대

소모품비

수리비

관리비

판매비

기 타

감가상각비

어업비용

어업이익

어업외비용

총비용

당기순이익

어로일당수익(원)

정치망의1년간평균수지현황
(단위: 1000원)

184 148
19 395

9 983
2 916

653
277

1 949
3 617

11 266
8 169
3 097
2 692

33 353
150 795

-
33 353

150 795
628 313

160 995
16 127
6 579
3 045

856
265

1 855
3 527

10 010
7 098
2 912
2 272

28 409
132 586

-
28 409

132 586
552 442

142 356
13 497
3 838
3 149
1 020

256
1 779
3 455
8 998
6 235
2 763
1 934

24 429
117 927

-
24 429

117 927
491 363

피해신고액 손해사정합계건 수

어업피해현황
(단위: 1000원)

12건
40
67
52
25
42
36
15
12
12
18

331

131 860
476 002
654 900

1 592 541
15 800
49 050

450 000
145 037
120 228
140 702
176 645

3 952 765

49 453
190 870
383 424
224 232
59 251

187 417
181 015
43 022
36 051
32 290
45 900

1 432 929



사의산정액을받아들이는계기로작용했을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

은어민들의입장에대해대부분의전문가들은"유처리제에따른2차오염이자연산해조류를

3 0년동안채취불가능상태로만든다는사실과관공휴업으로인한손실의경우당초 3 0 %의

감소에해당하는 3 0억원을피해액으로신고했다가최종적으로2억4 4 0 0만원만을신고한것만보

피해배상을둘러싼문제해결의의지가뚜렷히나타나있다"며정부의무책임한배상대책을문

결의가장큰걸림돌로인식하고있다.

어민들은 L G칼텍스정유와국제기금과의배상협의과정에서고려검정공사가산정한배상액의

 반영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지하수오염피해까지포함하여더욱적극적인대책을마련할

라며소송제기수단을강구중인것으로알려졌다.

검정공사는 9 5년8월3일여수수산협동조합'씨프린스호유류피해대책위원회'의요청에따라오

고로인한수산물피해조사를협정검정공사및유관기관단체와합동으로실시했다.

검정공사의 9 6년3월 3 0일보고서에는피해조사를실시하는과정에서어민들이주장한유처리제

한2차오염이배제됐다는주장을반박하는내용이실려있다.

용을보면, 유처리제대량살포및수산자원에미치는영향이란제목으로상당부분비중을실어

는데해경발표자료를근거로공급자의사용량기준인10% 내외보다훨씬과다하게살포됐다

을확인했다.

7 0 0톤의벙커 - C유를제거할목적으로 6 9 4톤이라는엄청난량의유처리제가해상과조간대에

된것은직접피해보다간접피해가더욱중요시되고있는점을감안할때또다른오염원으로작

고있다는점을지적했다.

유처리제는기름과의에멀젼현상으로부유이물질과접촉하여비중이커짐과동시에물속으

전하면서기름의독성으로인한수중생물의폐사, 유취또는성장저해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

점을들어유처리제의과다살포가수산생물의피해기간및피해율산정에있어서상당부분비

게기준자료로활용됐음을시사했다.

검정공사의피해조사는1차현장조사, 2차현장조사및손해사정으로나뉘어실시됐다.

현장조사는여천군청등관련기관과공동으로합동조사팀에합류, 개괄적인어촌계별오염정도

사했다.

조사팀은여천군청, 여수시청을비롯여수수협, 영국소재'유류오염국제기금협회(ITOPF)', 호유

협성검정공사, 여수수산대, 국제기금파견전문가들로구성됐다.

간중에는각피해지역별기름유출오염정도, 양식어류의피해상황및어촌계별피해수산물손

대한포괄적인조사가이루어졌으며, 오염지역별샘플링과피해가두리수량확인작업및사진

등증거확보작업이실시됐다.

수산물의샘플채취는화학분석용샘플의경우각위치마다3세트, 관능검사용샘플의경우각

마다1세트씩채취했다.

링은오염지역은물론청정해역의공동어장과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양식어류및기타여러

의수산물을대상으로했으며, 각샘플은1차폴리백에담은뒤2차로스치로폴박스에포장, 드

아이스와함께밀봉처리하여보관했다.

지역은합동조사시합의에따라크게경한지역( 1 5개어촌계, 회원수 1 0 0 0명), 중간지역( 1 4개어촌

원수 8 3 7명), 심한지역( 9어촌계, 회원수7 0 8명)등3개지역으로구분하여조사됐다.

지역에는소리도를비롯, 안도, 금오도등사고지역으로부터비교적가까이위치한섬들이포함

현장조사및손해사정은8월2 1일부터본격적으로실시됐으며, 여수지역검정팀을다시2개팀으

성, 각각해상가두리양식장및공동어장피해조사에착수했다.

합동조사팀에는여수수협지도과직원, 호유해운, 고려검정공사및협성검정공사직원으로이뤄

며, 공동어장조사시에는여수수협측으로거제환경연구소연구원및여수지역거주해녀2명과



한피해내역을일일이파악하고확인하는세밀한조사과정을거쳤다.

동어장피해

유출로인한공동어장의피해산정은각어촌계에서제출한연간생산량신고서를기준으로농

산부통계와비교평가했다.

수산물의판매형태를조사한결과평균적으로계통판매는 1 0 %정도로 9 0 %이상이사매매형태

계통판매형식'으로거래되고있었다.

어장의직간접적인피해는공동어장수중및조간대합동조사시피해현장에나타난손해현실과

오염정도에따라피해회복월수를최하9개월부터최고 1 5개월까지구분하여수산연감에나타

선비사용가구'의'평균소득률'을적용하여산정, 총 7 8억1 0 0 0만원으로나타났다.

어촌계를비롯총 3 7개어촌계의소득률 8 3 %를적용하였으며, 피해면적은2 4 2 8 . 4 h a에해당한다.

류양식피해

「페이」의영향으로일부가두리시설물이전파또는반파되어정부에보상신청을하였으나여

청에비치된신청내용을검토한결과검정팀이현장조사당시진술된내용에비해신고된피해

부분높게책정되어있어손해사정과정에서검정팀의조사자료를기초로하여산정했다.

발생과동시에기름유출사실이보도되자한창성수기인해수욕관광객의발길이격감하였으며,

이전생선횟감으로서울등지에출하되던양식어류의판로도중단됐다.

1 0월경판매가다시이뤄졌으나유류오염사고로인한선입견으로평균 2 5 %의활어가격하락이

졌다.

지역가두리어류양식의피해는 2 3개어촌계에대해 3 6 6억4 0 0 0만원으로이가운데가격하락손

이 1 0 2억4 0 0 0만원에해당한다.

복양식피해

피해는현장조사시확인된폐사수량을기초로하여피해신고서및면담시진술한피해내역을

하고각양식지별유류오염정도에따라폐사량을결정하였으며오염이심한양식시설물은신품

를원칙으로하여감가상각을실시, 피해액을산정했다.

양식피해(수산물피해)는총 1 0 8건에6억2 8 0 0만원이며수산물및시설피해는총 3 3건에5억

만원으로집계됐다.

따라전복양식관련총피해액(문어양식1건포함)은산정건수 1 4 1건에 1 2억2 0 0 0만원으로피해신

8 6억6 0 0 0만원의14% 수준에그치고있다.

양식피해

조사당시유착으로인한생굴자체의폐사피해는발견되지않았으나양식시설물에기름이부

어, 오염이심한양식시설물은신품교체를전제로하여내용년수 3 0개월을기준한감가상각을

피해액을산정했다.

식총피해액은 5 7건에4억 5 0 0 0만원으로신고액 1 1억7 0 0 0만원의 3 9 %수준에이르고있다.

계별로는화산이 4 5건에1억 1 3 0 0만원, 신흥이7건1 5 0 0만원, 신복5건3억2 6 0 0만원으로나타났다.

합양식피해

종홍합양식장은각어촌계면허지별로일정수역을구획하고수하식방법으로서대부분2줄로

정도의로프를이용해일정한간격의부의를수면위에띄운시설물에적절한간격으로수하연

고양식하는해상양식시설로서 6 ~ 7월에채묘하고 1 1 ~ 2월경에수확하여, 대도시에판매하는

통출하형식을취하고있다.

양식에대한최초현장조사당시에는유착으로인한홍합자체의폐사피해는발견되지않았으

종조사시에는일부홍합내용물들이떨어져빈껍데기들이군데군데발견되었으며, 또한시설

기름이부착되어오염이심한양식시설물은신품교체를전제로하여내용년수 3 0개월을기준

가상각을실시, 피해액을산정했다.

따라총손해사정합계는9개어촌계 5 4건에2억 7 0 0 0만원으로신고액 1 9억9 0 0 0만원의10% 수준



장에기름유출과방제작업중대량으로뿌려진유처리제의영향으로침강된에멀젼침전물이양

인하기수산동식물을대상으로폐사또는성장장애등의피해를입혔다.

사정된총피해액은 6 6건에 2 3억9 0 0 0만원으로피해신고액 9 4억8 0 0 0만원의 2 5 %에해당하는손실

였다.

운데키조개피해가 1 9억1 0 0 0만원으로전체의 8 0 %를차지한것으로집계됐다.

상양식피해

지역의육상양식장은각지역별로해안선부근의육상건축물에적정한수조를설치하고해안

부터바닷물을끌어올려전복, 광어, 우럭등을양식하는어업으로서정부로부터면허를얻어

또는치어를부화시키거나키우는양식어업의형태를띠고있다.

양상양식장의피해내역은사고당시다량으로뿌려진유처리제에의하여침강된기름의에멀젼

물과오염된해수의영향으로양식중인수산동물이일부또는폐사된사고로조사당시수조내

기름유입흔적을발견할수있었다.

조사시확인된폐사수량을기초로하여피해신고서및면담시진술한피해내역을참조하고각

지별유류오염정도에따라폐사량을결정하였으며, 조사당시양식시설물에대한피해는발견

않았다.

사정된총피해규모를보면, 6억8 8 0 0만원으로신고액 2 7억3 0 0 0만원의 2 5 %를차지하고있다.

선어업피해

지역내의어선을조사한결과주로통발어업, 채낚기어업, 유자망어업, 연승어업등에종사하고

며, 포획수산동물은주로장어, 낙지, 문어, 꽃게, 노래미, 볼락등의잡어들로서대부분사매매

하하고수협계통판매는일부에지나지않는다.

어업의손해액은유류오염당시어로에종사하고있던선박들을대상으로각어촌계별해상및

방제작업기간을참고로하여휴어일수를결정하고각각의톤수크기별로적용했다.

의휴업손해는1톤에서3톤까지는계산된수익상실액을적용하고1톤미만및3톤이상의선박

해서는각각 3 0 %씩가감하여산정했다.

염된선체의세척비는선박의크기에따라오염지역의육상방제작업에적용되었던인건비를

로산정했다.

발생직후부터이지역에서는수산업관련모든어업생산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게되었으

상방제작업중의어획생산중단은물론, 유류오염의후유증으로인해그이후에도각어촌계

별로상당한기간동안조업이불가능한상황이었다.

조사중어민들과의면담내용에따르면, 어선어업에종사하는몇몇의피해어민들은각개인별로

을시도하였으나어장이형성되지않아공선으로돌아오는경우가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서어선어업의손해사정은어민들의사실적손해를반영하기위해오염으로인해실제적으로

한지역별휴무일수와어획감소로인해발생된연관성어획감소손해를감안, 휴어일수를결정

따라 1 1어촌계 3 3 1건의피해액은 1 4억3 0 0 0만원으로집계됐으며, 이는피해신고액 3 9억5 0 0 0만원

6 %에해당하는배상률이다.

획어업피해

낭장망의경우위판실적이있는호전어촌계의 9 4년어획고를기준으로평균어획량(어구내용

2년50% 감가상각)을산출계산했다. 총피해액은7억8 0 0 0만원으로피해신고액 4 7억9 0 0 0만원의

수준을보이고있다.

망은낭장망과똑같은기준으로산정해총피해액이 6 0 0만원, 신고액 1 3 0 0만원의50% 배상률을

내고있다. 정치망은수협중앙회발행의 9 5년판어업경영조사보고에나타난정치망어업의어

산및수지상황자료를근거로했다.

피해는사고당시그물및어구에직접유류가심하게오염되어그물및부자등을사용할수



망은소리도어장에서발생하는연료비및인건비와동지나해역에서의비용을상호비교하여

로발생하는관련비용을산출하므로서사고로인해추가로발생하는연료비및선원임금을손

산정했다.

망손해사정은총9억5 0 0 0만원으로신고액 5 2억1 0 0 0만원의 1 8 %에그쳤다.

녀휴업피해

들이거주하는지역은씨프린스호가좌초된소리도및인근안도지방으로서가장기름의피해

던지역이기때문에수산자원이고갈되고유취로인해상당기간동안본업에종사할수없는

고려됐다.

피해를실질적으로파악하기위해조사당시직접면담을가졌으며, 해상및육상방제작업기

을감안하여역포, 안도, 서고지지역은휴업일수를 2 5일로정하고가장피해가심한소리도에

한연도지역은 3 5일로산정하였다.

따라산정된피해액은총1억2 0 0 0만원으로신고액2억1 5 0 0만원의 5 6 %를나타냈다.

린스호유류오염피해배상문제는크게피해자인어민들과가해자인 L G칼텍스정유와의배상수

정문제가가장큰사안으로대두되어있다.

함께국제기금과 L G칼텍스정유와의추가부담분에대한배상액수위결정도상당한관심사가되

다.

민들의피해신고액과고려검정공사의피해조사확정액과도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고특히,

검정공사의청구금액이국제기금으로부터100% 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오히려주민들이신고

준으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할가능성이매우커지고있어합의배상을둘러싼마찰이더

면화될전망이다.

은움직임은최근정부가합의배상불가시소송에의한배상을추진한다는방향을설정해놓고

이해당사자간획기적인타협이이뤄지지않을경우소송을통한배상문제해결쪽으로기울어

능성이큰것으로알려졌다.

기준이되고있는배상안은어민과여수수협이공동으로용역의뢰한고려검정공사의피해배상

다.

지역수산어민피해조사와관련, 고려검정공사의검정보고서에따르면, 총손해사정금액은 5 8 0

0 0만원으로피해신고액 2 0 9 7억원의 2 7 . 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나고려검정공사를배상관련손해사정기관으로선정한어민들과수협측은일단국제기금에산

의 1 0 0 %인 5 8 1억원을배상금액으로청구해놓고있으며, 이에따라 L G칼텍스정유와국제기금과

상액협의가진행중에있는것으로알려졌다.

까지는선주책임한도액이 1 6 4억원, 선주책임한도초과액이 5 0 4억원, 크리스탈한도액이 7 0 4억원

총 1 4 0 8억원규모의배상능력이있는것으로알려져 5 8 1억원의고려검정공사의피해배상한도

씬초과하고있는등배상능력면에서는우려할만한것이없다는게중론이다.

에도불구하고1년이넘도록배상문제가장기화되고있는것은무엇보다가해자측인 L G칼텍스

와국제기금간의 I O P C배상합의가원만히이뤄지지않고있기때문으로풀이되고있다.

이같은상황이계속되자여수피해지역어민들은"계속되는출어량감소와가격하락으로인한

고에생계마저위협받고있는실정"이라며정부의보다적극적인대책을촉구하는등소송제기

자구책마련에나서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튼씨프린스호유류오염피해는사고발생1년2개월이 9 6년현재까지도해결의실마리가풀리지

있는실정이다.

의무성의한대책과가해자인 L G의구태의연한협상태도로어민신고액의 2 7 %에불과한청구

놓고도지리한공방이계속되고있다.

나씨프린스호유류오염피해배상문제가기름유출량축소에따른배상액재산정및최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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